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48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5. 9. ~ 2023. 5. 2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이소현 1994.○.18. 채권(예금) \617,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45 길 
○○

2 ㈜친구친구 174811-0108484 채권(예금) \4,177,500 경상북도 경산시 둥지로 21 길 
49

3 ㈜화영플라워 170111-0591330 채권(예금) \1,294,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47 길 20-3, 2 층

4 윤지선 1989.○.10. 채권(예금) \4,042,5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

5 김민철 1992.○.20. 채권(예금) \5,15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34 길 
○○

6 엄성식 1984.○.07. 채권(예금) \4,177,500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남로 ○○

7 김정훈 1972.○.05. 채권(예금) \4,042,5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 번길 ○○

8 유일용 1962.○.08. 채권(예금) \1,802,5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91번길 ○○


